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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부과징수에 한 

주요 쟁송사례 해설

김  한  기

행정자치부 세제담당 실 세제2담당

Ⅰ. 序  設

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(건축물, 선박, 

항공기)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

익세 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

을 그 과세표 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

재산보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며, 과세

기 일(매년 5월1일) 재 재산 소유자가 

납세의무를 지도록하는 , 郡, 區稅이다

재산세는 1961년도까지는 地稅, 家屋稅, 

鑛稅  船稅 등 4개 세목이 개별 인 세

목으로 존재하 으나 1961년말 재산세로 

통합되어 운 되어 오다가 1985년에 항공

기를 과세 상으로 추가하고, 1989년말 종

합토지세가 도입되면서 토지는 1990년부터 

재산세에서 제외되었으며, 구도 1990말 

과세 상에서 제외하여 재는 건축물, 선

박, 항공기 만을 과세 상으로 하게 되었

다. 재산세 부과징수에 하여 다툼의 상

이 되는 것은 년간 411건 (1999년 이의신

청 271건, 심사청구 84건, 행정소송 56건)

정도로서 연간 재산세 과세건수 1,100만여

건의  0.004%로서 쟁송비율은 극히 낮다고 

볼 수 있으며, 쟁송에서 납세의무자의 승소

율(인용율)도 14%(1999년 기 )로서 취득

세, 등록세 등 거래세 세목에 비하면 훨씬 

낮은 편이다

재산세에 한 쟁송의 주요 상은 과세

표 액 결정의 정성 여부, 고 오락장, 

별장 등 사치성재산의 과 상 여부, 과세

상  납세의무 성립여부 등에 한 것

으로서, 체로 그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

서 지방세공무원  납세의무자들이  다툼

의 상이 되는 쟁송사례를 정확히 이해한

다면 다툼의 소지를 사 에 많이 해소할 

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 재산세 부과징수 

반을 쟁송사례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

지방세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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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課稅 象

재산세는 , 郡, 區안에 소재하는 건축

물․선박․항공기에 하여 시장․군수․

구청장이 부과한다(법 제181조).

재산세의 주된 과세 상은 건축물인데 

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정의를 종 에는 

“ 통령령이 정하는 건물, 구축물  건물

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 설비”로 규정하고 

있어 포 임 소지가 있고 건축법상 건축

물의 개념과의 상이 등  운 측면에서 불

합리한 이 노정되어 2000년말 지방세법

(법제180조 제2호  법제104조 제4호 제

10호)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정의를 “건축

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

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)

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는 다른 구

조물에 설치하는 시설, 장시설, 도크

시설, 안시설, 도 시설, ․배수시설, 

에 지 공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

설(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)로서 

통령령이 정하는 것(시설물)”으로 개정하여 

법에서 건축물 개념의 강을 정하고 시설

물의 종류 등 구체 인 것은 시행령에서 

정하도록 하여 조세법률주의나 포 임

지원칙 등에 배될  소지가 없도록 하는 

등 법체계를 정비하 다.  

1. 建築物(법 제180조제2호)

재산세 과세 상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

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

축물(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)과 

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는 다른 구조물

에 설치하는 시설 등 시설물(이에 부

수되는 시설물 포함)을 말하므로 건축법상 

건축물과 시설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

가. 건축법상 건축물

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

하는 공작물  지붕과 기둥 는 벽이 있

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, 지하 는 

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, 공연장, 

포, 차고, 창고 등을 말한다(건축법 제2

조 제1항 제2호).

(1) 주택(  제142조)

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

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. 

다만,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

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

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. 

재산세 과세 상인 주택은 “1구”를 과세

단 로 하여 과세 상으로서 구분되는 것

이고,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

이 체로서의 경제  용법에 따라 하나의 

주거생활 단 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

하여 합목 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

컨 , 주택 2棟이 지의 경계에 표시

가 없이 한울타리 내에 나란히 건축되어 

있고 외부로 통하는 문도 하나 뿐이라 

할지라도 주택 2동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

되어 있고 그 거주자가 별개의 세 를 이

루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면  주택 2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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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체로서의 경제  용법을 볼 때 하나

의 주거생활 단 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

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(

법원 1991. 5. 10. 90 7425).

그리고 공동주택이란 아 트, 연립주택, 

다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

에는 1세 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

도록 구획된 부분( 용면 을 말한다)을 1

구의 주택으로 본다. 즉 용면 만을 주택

으로 보아 과 진세율을 용하며 지하

실 등 공용부분은 일반건물에 해당하는 세

율을 용한다. 여기에서 다가구 주택이라 

함은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

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

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.

 컨 , 법원 례( 법원 1995. 3. 

17. 94 8549, 법원 1993. 8. 24. 92  

15994 원합의체)에서는 단독주택으로 건

축허가를 받아 그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여 

각 가구별로 임 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용

도 변경이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지  

건물의 벽, 복도, 계단 기타 설비 등의 

부 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

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

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

택으로서 사회 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

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 

주택에 해당된다면 건축물 리 장상 단

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

람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

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이 상당하다고 

시하고 있는바, 이는 재산세는 황부과

가 원칙이므로 과세 상물건이 공부상 등

재사실과 사실상의 황이 상이할 경우에

는 사실상의 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

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.

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주거용 건물의 

경우에는 침실, 식당, 마루, 부엌 등 주거공

간 뿐만 아니라 가정용 보일라실이나 창고 

등 일반 으로 주거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

모든 건물을 1구의 주택에 포함하여 과

진세율을 용한다.

그리고 건축물의 일부가 훼손된 경우 재

산세 과세 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

의 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, 당해 건축

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

그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한 정도

에 이르러 재산  가치를 부 상실하게 

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 상이 되지 아니한

다 할 것( 법원 2001.4.24. 99두110, 법

원 1995.4.11.94 9757)이나, 재산세 과세

상인 건축물은 실 으로 당해 재산을 그 

용도에 따라 사용․수익하 는지 여부는 

그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

청으로 부터 해당 건축물이 건물붕괴 우려

가 있다는 이유로 거주자에 한 피명령

과 함께 건물에 한 정 안 진단 실시 

등을 명하여 그 사용․수익이 제한된 상태

에 있을지라도 재산세 과세기 일 재 철

거명령을 받은바 없고, 교환가치를 보유하

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재산세 과세 상인 

건물에 해당된다(유사 례 법원 2001. 4. 

24. 99두 110, 법원 1984. 4. 10. 83

682)고 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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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골 장․별장․고 오락장용 건축물

(법 제188①1.⑵) 

 골 장․별장․고 오락장용 건축물은 

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일반세율보다 훨씬 

무거운 5%의 과세율을 용하므로 다툼

의 주요 상이 된다.

  (가) 골 장 

체육시설의설치․이용에 한법률의 규정

에 의한 회원제 골 장용부동산  동법시

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등록의 

상이 되는 건축물은 과세 상이다.

의 건축물에는 사무실․휴게시설․매

․창고 기타 골 장안의 모든 건축물이 

포함된다 하겠으나 수 장․테니스장․골

연습장․연수시설․오물처리시설  태

양열이용시설 등 골 장의 용도에 직 사

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

해당되어 0.3%의 세율이 용된다.

  (나) 별장용 건축물

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

용하지 아니하고 휴양․피서․ 락 등의 

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바, 개인

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는 그 가족 등

이 사용하는 것을, 법인 는 단체가 소유

하는 별장은 그 임․직원 등이 사용하는 

것을 말하며,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

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는 이와 

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

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

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. 

즉, 어떤 건축물이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

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의 사실상의 황

에 의하여 별장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

하고, 그 건축물 연면 의 소나 그 주택

의 치  시설면에서 소유자의 주 으로 

보아 휴양, 피서 는 락의 용도로 사용

하기에 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지방세

법상 별장에의 해당 여부에 아무런 향을 

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즉,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주거용으

로 공할 수 있도록 된 건축물(오피스텔 등)

을 그 소유자나 임차인 등 그 사용주체가 

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, 피

서 는 락 등의 용도에 사용됨이 확인

된다면 별장에 해당된다( 법원 1995. 4. 

28. 93 21224)고 할 것이다.

  (다) 고 오락장용 건축물

도박장, 유흥주 업장  기타 이와 유

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아래 건

축물은 고 오락장용 건축물로 본다.

(1) 당사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

연한 결과에 의하며 재물의 득실을 

결정하는 카지노장 ( 진흥법에 의

하여 허가된 외국인 용 카지노장

을 제외한다)

(2) 사행 는 도박행 에 공여될 수 있도

록 자동도박기(빠징고, 슬로트머신, 아

이트이퀴 먼트 등)를 설치한 장소

(3) 두발과 안면에 한 미용시설외에 

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

를 이용하기 하여 소정의 요 을 

지 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

(4) 식품 생법에 의한 유흥주 업장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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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손님이 춤을 출수 있도록 객석과 구

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

(카바 , 나이트클럽, 디스코클럽 등)

업장소 ( 업장면 이 100제곱미터

를 과하는 것에 한한다).

② 유흥 객원(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

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  유흥을 돋

우는 룸살롱  요정 업으로서 별도

의 반 구 으로 구획된 객실 면 이 

업장 면 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

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업장소, 다

만 업장의 면 이 65제곱미터를 

과하는 것에 한한다.

와 같이 유흥주 업장의 최 한 면

(65㎡ 과)을 정한 것은 규모가 세한 

업소를 과 상으로 하는 것은 과의 입

법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

고 보아 2000년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

과 상인 유흥주  업장은 그 면 이 

65㎡를 과하는 것에 한하도록 하 다.

그리고 유흥주 업장소  진흥법 

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흥음

식 ( 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호텔 

안에 있는 것으로서 진흥법 제6조의 

규정에 의하여 문화 부장 으로 부터 

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)은 과세 상

으로 보지 아니한다(  제84조의3③5.).

와 같이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

음식 에 하여는 1998년말 지방세법

시행령 개정시 고 오락장용 건축물의 범

에서 제외토록 개정 는 바, 그 취지는 

1997년 말 이래 일련의 국가 경제 기를 

맞이하여 외국 객을 유치하여 외화를 

획득하고 산업의 진흥을 한 일환으

로 취해진 조치 다고 보여진다.

그런데 1999년도와 2000년도에 호텔

표 등이 호텔내의 나이트클럽 등이 

 규정의 유흥음식 에 해당된다고 

주장하면서 호텔내 유흥음식 에 

한 재산세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

심사청구를 집단 으로 감사원  행정자

치부에 제기한바 있으나, 모두 청구인의 주

장은 이유 없어 기각 처리 된 바 있다(감

사원 2000.5.30, 감심 제2000～190호 등).

그 이유는 진흥법상 음식 은 

호텔에 한 숙박업과는 별도의 

음식 에 합한 시설을 갖추어 문화

부장 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

나, 심사청구인들의 음식 은 호텔의 

숙박업 외에 별도의 음식 업 등록을 

하지 아니하 으므로 진흥법에 의하여 

등록된 음식 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

때문이다.

 감사원  행정자치부장 의 심사청

구 결정(기각)에 하여 납세의무자가 행정

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계류 인 사건이 

일부 있으나 2001년 11월말 재까지 이에 

한 쟁송에서 납세의무자가 승소한 사례

는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.

(5) 휴업 인 고 오락장이 과세 상

에 해당되는지 여부

휴업 인 고 오락장용 건축물에 하여 

재산세를 과세 한데 하여 납세의무자

들은 업을 하지 아니함에도 재산세를 

과세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송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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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기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바, 법원 례

(1990.1.25. 89 3922, 1985.8.20. 85 263)

는 일 되게 고 오락장이 휴업 에 있다

하더라도 고 오락장업을 계속 유지하기 

하여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채 휴업신

고를 계속하여 왔다면, 그 건물의 사실상의 

황이 유흥음식 업장으로서 실체를 구

비하고 있으므로 고 오락장건축물로서 

과세 상에 해당된다고 시하고 있는바, 

이는 휴업 에 있을지라도 그 건물의 사실

상의 황이 유흥음식  업장소로서의 

실체를 구비하고 있으므로 황과세원칙에 

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.

(6) 고 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

경우 과 상 면  산정방법

고 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

경우 과세율(5%)을 용할 고 오락장의 

범 는 고 오락장과 타용도 용으로 사

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체 공용면

에 하여는 고 오락장과 타 용도 용

으로 사용되는 각 부분의 면  비율로 

체 공용면 을 고 오락장 과세면 으로 

안분 산정하고, 그 계산 방법은 

〔고 오락장 과세면  = 고 오락장 

용면  + 건물 체공용면  × 고 오락장 

용면  ÷ 건물 체 용면  (건물 체 

면 -건물 체 공용면 )임], 이때 건물

체 공용면 의 범 는 고 오락장의 치, 

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

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

공용면 만을 의미한다고 이 상당하다 

할 것이다( 법원 1997.4.11. 97 1426). 

  (라)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

1976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

제도로서 주거지역내 쾌 한 생활공간확보 

 공해방지를 목 으로 주거지역내에 

치하고 있는 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

을 도모하고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내 소

재 공장용 건축물에 해서는 재산세 일반

세율(0.3%)의 2배 과(0.6%)를 하는데, 

원인자 부담 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

고 할 수 있다.

(1) 상지역(법 제188조①2.⑶)

특별시․ 역시(군지역 제외)․시(읍․면

지역제외)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 

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

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

역 안에 있는 공장을 상으로 하는데 각 

시․군 조례에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

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결국 공장용 건축

물이 이상 지역의 주거지역․상업지

역․녹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2

배 과된다고 하겠다.

(2) 상공장의 범

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 에 사용하도록 

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지방세법상 [별

표3]에 규정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

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  (옥외에 기계

장치 는 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

시설물의 수평투 면 을 포함한다)이 500

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건

축물의 연면 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

을 지원하기 하여 공장경계 구역안에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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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되는 부 시설의 연면 을 포함한다. 

그러나 식당, 휴게실, 목욕실, 세탁장, 의

료실, 옥외체육시설  기숙사 등 종업원의 

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피소, 

무기고, 탄약고  교육시설은 과 상 공

장의 연면 에서 제외되므로 일반과세 

(0.3%)에 해당된다.

여기서 유의할 은  이상의 주거지

역, 상업지역, 녹지지역 내에서는 도시형업

종이라도 재산세가 2배 과된다는 이다.

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

에 의한 과 억제권역내의 신․증설 공장

에 하여 재산세를 5년간 5배 (1.5%) 과

하는 경우에는 도시형업종은 제외된다. 그

러므로 과 억제권역내의 신․증설공장이 

도시형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5년간 재산세

를  5배 과하고 그 이후에는 2배 과 

세율이 용된다.

  (마) 도시 내 공장의 신․증설

도시 내 인구와 경제력의 집 을 억제

함으로써 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

존․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  내지는 

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  정책

목표에 이바지하고자 도시 내에서 공장

의 신설 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

 등록세는 일반세율의 3배를 과하고 

재산세는 5년간 5배 과한다. 이는 1973

년4월1일부터 도입 시행되었는데 도입 당

시에는 일반세율의 3배로 하 으나 1977년

도 부터는 이를 5배로 강화하 다

(1) 도시의 범  (법 제188②)

재산세가 과세되는 도시라 함은 수

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

에 의한 과 억제권역을 말한다. 다만, 공

업배치 공장설립에 한법률의 용을 받

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

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재산세 과세 

상지역에서 제외된다.

(2) 공장의 범  (규칙 제47①)

재산세가 일반세율의 5배 과되는 공장

은 지방세법상 [별표3]에 규정된 업종에 해

당하는 공장 (공업배치 공장설립에 한법

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

제외한다)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

의 연면  (옥외에 기계장치 는 장시

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

면 을 포함한다)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

것을 말한다.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 에는 

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하여 

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 시설의 

연면 을 포함한다.

그러나 식당․휴게실․목욕실․세탁장․

의료실․옥외체육시설  기숙사 등 종업

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

피소․무기고․탄약고  교육시설은 과

상의 연면 에서 제외된다.

(3) 공장 증설의 경우 과세 되는 부분  

공장의 증설이라 함은 ① 공장용에 공하

는 건축물의 연면  는 그 공장의 부속

토지의 면 을 확장하는 경우와 ② 당해 

도시내에서 공장을 이 하는 경우에는 

종 의 규모를 과하여 시설하는 경우인

데 이때 재산세가 5년간 5배 과세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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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장 건축물은 증설된 부분에 한한다.

(4) 과세 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용 

건축물(규칙 제47조②2)

공장을 신설하 거나 증설하 을지라도 

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과세 하지 아

니한다. 

① 당해 도시안에 있는 기존 공장을 

폐쇄하고 당해 도시안의 다른 장소

로 이 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

하는 경우,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

임차하여 경 하던 자가 그 공장을 

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 하는 

경우 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

울특별시안으로 이 하는 경우에는 

제외되지 아니한다.

②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

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 

③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

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

입되기 에 이미 공업배치 공장설

립에 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

공장설립의 신고 는 승인이 있거나 

건축허가를 받은 경우.

④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

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

⑤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

하기 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하

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

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

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 종합

토지세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7

년간 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

50%를 경감한다

한 지방자치단체는 감면조례로서 15년

의 범  내에서 의 감면기간(10년), 감면

율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

체(시․군․구)의 감면조례를 확인하여 보

아야 정확히 알 수 있다.

(5) 과세율 용기

① 도시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

한 경우에는 신설  증설한 부분에 

하여 신․증설 후 도래하는 과세기

일(5월1일)부터 5년간 5배(1.5%)의 

과세율을 용하며 

② 공장을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

하 거나 공장용 건축물로 사용하기 

하여 양수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, 

기타의 경우에는 생산설비를 설치한

날 (그 이 에 업허가․인가등을 

받은 경우에는 업허가 인가 등을 

받은 날)이후 최 로 도래하는 과세

기 일부터 용한다.

③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이 도시

내 과 상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둘 

 높은 세율인 도시 과세율(5배) 

하나만 용된다.

나. 시설물 (주택에 부속․부착된 시설물

은 제외)

시설물(종 의 구축물에 해당됨)이란 토

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는 다른 구조물에 

설치하는 시설, 장시설, 도크시설, 

안시설, 도 시설, ․배수시설, 에 지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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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이

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하는데 다음에 열

거한 시설물에 한하여 건축법상 건축물과

는 별도로 독립된 과세객체로 과세된다.

다만,  시설물이 주택에 부속 는 부

착된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 상으로 보지 

아니한다(법 제180조2.).

(1) 시설에는 풀장(수 장), 스 이

트장, 망 , 옥외스탠드, 유원지의 

옥외오락시설이 해당

여기에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이란 공

원, 유원지 는 기타 공 이 운집하는 장

소에 일반인의 유흥 는 오락용으로 시설

된 일체의 설비(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

유사한 오락시설로서 옥내 는 옥상에 설

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하는

데 이러한 설비의 이용에 있어 유료 는  

무료를 불문한다.

와 같이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해당

여부는 지방세법의 독자 인 기 에 따라 

단하여야 할 것이고 도시계획이나 지

계법령을 그 로 용하여 이를 단하

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으

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( 법원 

1997. 9. 26, 97 300).

(2) 장시설에는 수조․ 유조․싸이로․

장조 등의 옥외 장시설이 해당 

① 수조라 함은 건물과 계없이 독립

으로 물을 장하기 하여 축조된 

시설물을 말하며 

② 유조라 함은 휘발유․경유․LPG․

LNG 등을 장하 다가 공 할 수 

있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그 종류에는 

철 탱크, LNG특수 장조, 지하암거 

등이 있다.

여기에서 특히 유의할 은 옥외 장시

설은 다른 시설과 유기 인 련을 가지고 

일시 으로 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

한다는 것인데 이는 과세 상인 옥외 장

시설 해당여부가 쟁송의 상이 되므로 

1999년 말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옥외

장시설의 범 를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

구체 으로 기술하게 된 것이다.

(3) 도크시설(dock)  안시설에는 도

크와 조선 가 해당 

① 도크라 함은 배를 건조 는 수리하

기 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

② 조선 라 함은 선박을 만들거나 수리

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

(4) 도 시설에는 송유 ․가스 ․열수송

이 해당되는데 연결시설을 포함

(5) ․배수시설에는 송수 , ․배수

시설, 복개설비가 해당

① 송수 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하여 

지하나 지상 는 고가에 설치된 

을 말하며, 그 연결시설도 포함  

② ․배수시설은 지하수시설과 옥외에

서 공용 하수도까지의 하수를 배수하

는 시설

③ 복개설비란 하천․구거  등을 철근콘

크리트조 등으로 복개하여 그 상부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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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 등의 목 으로 토지와 같이 사

용할 수 있게 한 시설(야 장을 포함

한다)을 말한다.

(6) 에 지 공 시설에는 주유시설․가스

충 시설․송 철탑이 해당

① 주유시설이라 함은 주유기 장조 등 

기름을 주입시키기 한 일체의 설비

를 말하며  

② 가스충 시설이란 로 가스, 부탄가

스를 장하여 차량이나 타 용기에 

공 하기 한 일체의 설비를 말한다.  

③ 송 철탑은 20만 볼트 이상을 송 하

는 것을 과세 상으로 한다.

(7) 기타 잔교․기계식 는 철골조립식 

주차장․방송 계탑

무선통신기지국 시설물은 재산세 과세에 

해당되는데 잔교란 벽과 벽사이에 계

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 놓은 구조물이나, 

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근시켜 화물

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

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. 

에서 열거한 시설물  열수송 ․송

철탑․방송 계탑  무선통신기지국 시

설물은 2000년 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시 

과세 상에 추가되었는데 2002년1월1일부

터 시행토록 되었다.

2. 船 泊(법 제180조4.)

선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水上航行用에 

제공되는 구조물을 의미하는데 선박은 본

래 동산이지만 그 가격, 규모 등이 일반의 

동산과는 달라 상법은 특별하게 등기를 공

시방법으로 하고 있다.

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상이 되는 선

박은 기선․범선․ 마선 등 명칭여하를 

불문하고 모든 배가 해당된다. 기선이란 기

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하며, 범

선이란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

하고, 마선이란 큰배와 육지 는 배와 

배 사이를 오가며 짐 따 를 나르는 배를 

말한다.

선박의 과세 상은 종 에는 당해 시․

군 내에 선 항 는 정계장을 둔 선박에 

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999년 말 지방세

법(제181조②2)이 개정되어 2000년 부터는 

모든 선박이 과세 상이 되며 선 항 는 

정계장이 없는 선박은  소유자의 주소지를 

할하는 시․군에서 과세하도록 되었다.

그리고 선박  재산세 과세(5%) 상

인 고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 액이 100만

원을 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선박을 말

한다. 

3. 航空機

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

비행기․비행선․활공기․회 익항공기(헬

리콥터)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

는 모두 재산세 과세 상이 된다(법 제

180조5). 항공기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

재산세 과세기 일 (5월1일) 재 취득․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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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하고 있으면 과세 상이 되는데 

① 항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

경우는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

소재지를 할하는 시․군․구에서 

과세하고 

②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경우는 

항공기 소유자의 주소지를 할하는 

시․군․구에서 과세한다.

Ш. 納稅義務  (법 제182조)

재산세 납세의무자 편에서  다툼의 상

이 되는 것은 건축물의 양도․양수 시 

구에게 납세의무가 있는지와 신축 건축물

과 철거 인 건축물의 재산세 납세의무성

립여부에 한 다툼인데 아래에서 재산세 

납세의무자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 

1. 재산세 과세 장에 소유자로 등재

되어 있는 자(원칙)

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으로 재산세 

과세기 일 (매년5월1일) 재 재산세 과

세 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

자이다.

2. 외 인 납세의무자

가. 사실상소유자

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 으로 재산세 

과세 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

는 자이지만 권리의 양도․도시계획사업의 

시행 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재산세 과

세 장에 등재된 자의 권리에 변동이 생겼

거나 재산세 과세 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

하 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

세의무를 진다(법 제182조①).

 규정의 취지는 원칙 으로 재산세는 

당해 재산의 과세 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

사람이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재산세 과

세 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부

터 재산을 매수하여 그  액을 지불

한 경우와 같이 실질 인 소유권 변동이 

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 장상의 소유

자 명의에 불구하고 그 재산을 사실상 소

유하는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킨다는 

것이다( 법원 1994. 11. 11. 93 22043).  

한 법원 례(2000.12.8, 98두11458)에

서 민법 제104조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

로 인한 사해행 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

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 는 득자에 

한 계에 있어서만 그 효력이 발생할 

뿐이고 채무자가 직  권리를 취득하는 것

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익자와 득자를 

상 로 사해행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

복을 구하는 결을 받아 그 등기명의를 

원상회복시켰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납세의

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는 수익자가 된다

고 시하고 있는 바, 이는 재산세의 납세

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해 연도 

과세기 일(5월1일) 재 사실상 소유자(수

익자)가 된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한 례

라고 보여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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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

우 사용자

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

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

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여기서는 

“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” 경우

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의 상이 되는

데, 컨  아 트건축  분양회사가 건축

공정 약 90% 상태에서 도산하여 그 공사

가 단되자 수분양자들이 공사비를 분담

하여 마무리 공사를  하 으나 미 공 상

태로 있고 수분양자들은 잔 도 청산하

지 아니한채 아 트에 입주한 경우, 지방세

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”소유권의 귀속

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

는 경우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 법원 

2001.2. 9. 99두5580)는 례에서 보듯이 

아 트를 건축하던 건축회사가 도산하 다

는 사실만으로는 “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

지 아니한”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, 공

부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소유자가 구인지

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.

 례에서 아 트 건축회사는 도산하

다고 할 지라도 이 사건 아 트는 법률

상 사실상 건축회사의 소유에 해당된다 할 

것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건축회사가 

된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회사의 제2차 납

세의무자 등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

될 것이다.

그리고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

한 재산에 하여 그 사용자를 소유자로 

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

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

다.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

고 무상사용시  매수계약자

국가․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

합과 재산세 과세 상 물건을 연부로 매매

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

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가 

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이는 재산세 과세 상 물건의 소유권을 

넘겨받지 아니하 을 지라도 사실상 자기

재산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

무를 지우는 것이다. 그러나 국가․지방자

치단체  지방자치단체조합 이외의 자와 

재산세 과세 상물건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

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

여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

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(소유

자)가 납세의무를 진다.

라.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탁자

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․

등록된 신탁재산에 하여는 탁자가 재

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 이 경우 수탁

자는 지방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

리인으로 본다. 

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탁자가 수탁

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 하여 당사

자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계가 설정

되면 단순한 명의신탁과는 달리 신탁재산

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, 신탁 후에도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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히 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

( 법원1993. 4. 27. 92 8163, 법원 

1996.10. 15, 96다17424) 탁자에 한 조

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

에 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. 

한편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

하여 신탁 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

기한 경우에만 강제집행 는 경매를 허용

하고 있는 바, 신탁자가 조세 징수를 피하

기 해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도 있으므

로 이 제도는 개선을 요한다고 하겠다.

마.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

미이행시 주된 상속자

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

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

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

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다. 

여기서 주된 상속자라 함은 민법상 상속

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되, 상속지분이 

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

 호주 승계인으로 하고, 호주 승계인이 

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.

바. 재산세 과세기 일에 임시사용 승인

신청시 납세의무  성립여부

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연도 재산세 과

세기 일(5월1일)에 처분청에 임시사용승인

신청을 한 상태라면, 사용승인은 그 이후에 

받았다 할지라도 신축건축물은 당해 연도 

과세기 일(5월1일) 재 독립한 건축물로

서 재산세 과세 상이 된다 하겠으므로 사

실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

다(행정자치부1999. 11. 24, 행심 제99-681

호).  심사결정사례와 같이 신축건물로서 

재산세 과세 상이 되는 것은 그 신축행

에 의하여 소유권의 상이 될 수 있는 독

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, 지붕과 벽 

는 기둥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

축물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면 족하고, 

실 으로 그 건축물의 본래의 용도에 따

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됨을 요

하지 아니한다( 법원1987. 8. 18, 87

1263)할 것이므로 당해 연도 재산세 과세

기 일(5월1일)에 신축 건축물을 사실상 

공하여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 고 처

분청이 이를 인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하

다면, 신축건축물은 당해 연도 과세기

일 (5월1일) 재 과세 상이 되는 건축물

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

3. 재산세 과세기 일 재 소유자에게 

1년간 세액부과의 헌여부

재산세는 과세기 일(5월1일) 재 재산세 

과세 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

는 자가 과세 상인 재산의 소유기간에 

계없이 1년분의 재산세 액을 납부할 의

무를 부담토록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

는 것이 헌법상의 평등권  등에 배되는

지 여부가 다툼의 상이 되기도 하는데,  

법원 례(1998. 5. 29. 97 6186)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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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 종합토지세는 많은 납세의무자

를 상으로 하여 세액결정, 납세고지서 작

성․발송이라는 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

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 과세 상인 

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

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부과행정의 편의

상 일정한 과세기 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

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

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한 

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  내에 속한다 

할 것이므로  법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, 

과잉입법 지의 원칙․행복추구권, 재산권

침해 지의 원칙에 배된다고 할 수 없다

라고 시하여 헌법에 배되지 아니함을 

밝 주고 있다.

4. 납세의무자의 납세 리인 지정신고

재산세의  납세의무자가 건축물․선박․

항공기를 직 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

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리

인으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. 납세의무

자가 납세 리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

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재산의 사용수익

자를 납세 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. 

Ⅳ. 課稅標準 (법 제187조)

재산세의 과세표 은 건축물․선박․항

공기의 재산가액으로 하며, 그 재산가액은 

시가표 액으로 한다. 취득세나 등록세에 

있어서는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

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

을 과세표 으로 하지만, 재산세 과세 상 

재산은 언제나 시가표 액을 과세표 으로 

한다는데 차이 이 있다고 할 수 있다.

아래에서 재산세 과세 상 유형별로 시

가표 액 산출에 하여 개략 으로 살펴

보고자 한다.

1. 建築物의 時價標準額

가. 결정 차

① 건축물의 시가표 액은 시장․군수․

구청장이 매년 1월1일 기 으로 도지

사(서울특별시장․ 역시장, 이하 “시

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

며, 결정된 시가표 액은 시장․군

수․구청장이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

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

이때 행정자치부장 은 지역간․물건

간․세부담의 형평유지와 격한 인상을 

방지하기 하여 “건물시가표 액조정기 ”

을 도지사(시장)에게 통보하여 이를  권고

할 수 있다.

②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시가표 액을 

결정할 때는 결정일 60일 까지 도

지사(시장)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

고 도지사(시장)는 승인신청을 받은 

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․

군수․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이미 결정한 시가표 액이 시가의 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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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 는 기타 사유로 그 용이 불합

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 

는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해당 시

가표 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으며, 변

경결정된 시가표 액도 이를 고시하

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

야 한다. 

나. 결정 방식

건물의 시가표 액 결정은

① 철근콘크리트 스라 구조의 아 트 신

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 가액에  

②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치별 지수와  

③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 

④ 건물의 규모․형태․특수한 부 설비 

등의 유무 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

산율을 용하여 결정한다.

 時價標準額 = 신축건물 기 가액 × 구조지수 × 용도지수 

              × 치지수 × 경과연수별 잔가율 × m²× 가감산율

다. 결정요소별 내용

(1) 신축건물 기 가액

2001년도 신축건물 기 가액은 1m²당 

165,000원이며,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상향 

5% 범 내에서 기 가액을 달리 정할 수 

있으나 2001년1월1일 재 상향하여 정한 

지방자치단체는 하나도 없으며 모든 지방

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신축건물 기 가액을 

1m²당 165,000원으로 정하고 있다.  

(2) 구조지수

건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

여 8개의 그룹으로 나 어 지수를 정하여 

놓고 있는데, 구조의 재질이 가장 양호한 철

골콘크리트조․통나무조는 자수를 120(1.2)으

로 하고 구조의 재질이 가장 낮은 철 이

조는 30(0.3)을 용하고 있으며, 지방자

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구조지수의 용이 

불합리하다고 단되는 건축물에 해서는 

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지수를 달리 정하여 

용할 수 있다.  

와 같이 건물의 시가표 액 산정시 건

물의 구조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

지방세의 과세표 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 

구조에 따라 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

것이다( 법원 1994. 12. 27. 94 7478).

(3) 용도지수

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

나 어 최고 130(1.3)에서 최하40(0.4)의 지

수를 정해놓고 있는데, 단독주택 공동주택 

기숙사와 여인숙은 기 지수인 100(1.0)으

로 하고 호텔, 백화  등을 최고지수인 

135(1.35), 농업생산 시설인 축사, 농어가창

고 등은 최하지수인 40(0.4)을 용한다.

이들 1구 는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

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

로 구분한다. 다만 공용부분은 용면  비

율로 안분하되 안분할 수 없는 부분은 사

용면 이 제일 큰 용도의 건물에 부속된 

것으로 본다. 

이와 같은 용도지수도 용이 불합리하

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 시장․군수․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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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장이 따로 정하여 용할 수 있다.

(4) 치지수

치지수는 건물이 치한 지역에 따라 

건물의 가액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시가표

액에 반 하기 한 것이다.

치지수는 과세 상 물건의 부속토지에 

한 년도 1m²당 개별 공시지가를 기

으로 최고 130(1.3)에서 최하 80(0.8)까지 

26개 그룹으로 나 어 용한다. 

수상가옥에 하여는 치지수를 용하

지 아니하며, 주상복합건물내 주택에 해 

해당 치지수 용이 불합리하다고 단

되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주거용건물 부속

토지에 하는 치지수를 용할 수 있다. 

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치지수의 용이 

불합리하다고 단되는 경우에는 시장․군

수가 최  80(0.8) 최고 150(1.5)의 범  

내에서 치지수를 따로 정하여 용할 수 

있다.

(5) 경과 연수별 잔가율

건물은 오래되면 그 사용가치나 교환가

치가 감소되는데 이러한 재산가치의 감소

분을 시가표 액에 반 하기 하여 경과

연수에 따라 일정액의 감가율을 용하고 

있다. 건물의 내구연수는 개별 건물에 따라 

각각 상이할 것이나 개개의 건물별로 정하

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사한 건물구조

를 8종으로 분류하여 내용연수를 10～60년

으로 기간을 정하고, 내용연수가 경과한 건

물의 최종연도 잔가율을 10～22%까지 잔

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매년 일정액씩 감

가하는 균등상각법을 쓰고 있다. 

컨 , 철근콘크리트조  통나무조의 

내용연수는 60년, 최종년도 잔가율은 22%

로 하고 매년 상각율은 0.013으로 정하여 

경과년수별 잔가율〔1-(0.013×경과년수)을 

용하고 있다.

(6) 가감산특례

동일구조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의 

규모가 크던가 자동승강기 등 특수한 설비

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은 그 지 아니한 

건물보다 재산가치가 증가될 것이고, 소규

모 건축물이나 농어가 등은  재산가치가 

낮을 것이므로 이와같이 상이한 재산가치

를 시가표 액 산정시 반 하기 하여 일

정율을 가산(8종)하기도 하고 감산(5종)하

기도 한다.

컨 , 엘리베이터 에스컬 이터 등 자

동승강기 (200kg이하의 소형승강기는 제

외)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는 15%의 가

산율을 용하고 빌딩자동차시설이 되어 

있는 건물은 35%의 가산율을 용한다.

이와 반 로 주택의 차고는 50%의 감산

율을 용하고 주택의 지하실은 20%의 감

산율을 용한다.

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세법상 가

산율이 용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이 되어 

있는 건물이란 어느 정도의 자동화시설을 

갖추었는 것을 말하는지가 주요 다툼의 

상이 되는데 이는 뒤에서 별도로 설명하고

자 한다.

그리고 특정건물(국세청기 시가 3억원

과 공동주택)에 한 가산율은 해당주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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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시가표 액( 용+공용)에 해당가산율

을 용하며,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 가

산율 용이 불합리하다고 단되는 경우

에는 따로 정하며 용할 수 있다.

(7) 공부상 면 과 사실상 면 이 상이 

할 경우 부과 상면

재산세의 과세 상물건이 공부상 면 과 

사실상 면 이 상이할 경우에는 황과세

원칙에 의거 사실상 면 으로 부과한다(  

제139조).

(8) 빌딩자동화시설에 한 과표 가산율 

용의 법성 여부

빌딩자동화시설(IBS)을 갖춘 건축물에 

하여 재산세 과세표 액 산출시  35%의 

가산율을 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데 

하여 다툼이 많이 제기되므로 본 제도 

반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

 가산율 제도의 입법 취지는 재산과세

는 당해 재산에 상응하는 과세를 하는 것

이므로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은 

재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반 하

여 과세형평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

겠다.

 시설이 지방세법상 건물의 특수한 부

설비에 추가된 것은 1994년 말로서 1996

년부터 1999년까지는 재산세 과세시 50%

의 가산율을 용하 으나 2000년부터는 

가산율을 35%로 완화하여 용하고 있다.

 가산율 제도에 하여 납세의무자들

은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하

여 재산세 등 과세표 액 산출시 35%～

50%의 가산율을 용한 것은 법․부당

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요지는 

첫째,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시가표

액 련규정은 내용자체에 한 기 이나 

한계는 물론 내용결정을 한 차조차도 

통령령에 정하도록 임하고 있으므로 

이는 조세법률주의  임입법의 한계를 

벗어나 무효인 규정이며

둘째, 해당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가산율

이 용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춘 건축

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.

이에 하여 법원 례( 법원 2001. 

4. 27. 2000두9076)에서는 

① 구 지방세법시행규칙상 참작의 상

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 설비를 구체

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, 

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

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

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

향을 미치는 특수부 설비의 다양

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 으로 구분하

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

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 으

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

이라고 할 것이고, 일반 ․추상 ․

개 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 의 

법 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

그 의미가 구체화․명확화 될 수 있

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

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

볼 수는 없다. 

② ‘인텔리 트빌딩시스템’의 일반 인 

개념, 구 지방세법시행규칙(1998. 7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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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

의 것)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

그 내용 등에 비추어 ‘인텔리 트빌딩

시스템’은 어도 냉․난방, ․배수, 

방화,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

동 으로 제어․ 리할 수 있고, 나아

가 앙 제장치로 앙에서  기능

들을  종합 ․유기 으로 제어․

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

보아야 할 것이며, 이 게 제한 으로 

해석하는 한 인텔리 트빌딩시스템 

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

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

다라고 시하여, 지방세법령상 빌딩

자동화시설(인텔리 트빌딩시스템)에 

한 가감산율 특례 규정이 조세법률

주의나 임입법의 범 를 벗어난 규

정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주고 있다.

따라서 다툼의 쟁 은 재산세 등 과세표

액 산출시 35%～50%의 가산율을 용하

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당해 건축물이 빌

딩자동화 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해당되는

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는데, 개개의 건물에 

하여 냉․난방, ․배수, 방화, 방범 등 

네가지 시설을 앙 제장치로 앙에서 

제어․ 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

는지 여부의 단은 고도의 문성과 기술

을 요한다 하겠으므로 일선 지방세공무원

이 재산세 부과시 해당 건축물이 와 같

은 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단

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. 

우리나라와 비슷한 지방세제를 가지고 

있는 일본에서도 빌딩자동화시설을 상각자

산으로 보아 고정자산세를 과세하고 있고, 

법원 례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 재산가

액에 미치는 요인을 하게 반 하기 

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시 가산율 용의  

필요성을 인정한 에 비추어, 빌딩자동화

시설을 갖춘 건물의 재산세 등의 과세표

액 산출시 가산율은 용되어야 할 것이나, 

납세의무자와 과세권자간의 다툼의 소지를 

해소할 수 있는 합리 인 제도개선이 요망

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.

(9) 고양시 64평 APT가 서울 압구정동 

65평 APT보다 시가표 액이 높은 

경우 합리성 여부

재산세 부과에 하여 매년 반복 으로 

다툼이 되는 것 의 하나가 고양시 남양

주시 등 서울 주변도시 소재 주민들이 그

들의 아 트 값이 서울보다 훨씬 싼데도 

재산세는 서울보다 더 많이 나왔으므로 불

합리하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. 

컨 ,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하는 64평

형 APT(이하 “고양시 APT”라 한다)건물

의 시가표 액이 거래시가가 약 2배인 서

울 압구정동 소재 65평형 APT(이하“압구

정동APT”라 한다)의 시가표 액 보다 높

게 책정되었으므로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

하여 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.

이에 하여 법원 례( 법원 1997. 

7. 8. 95 17953)는 고양시 APT의 시세가 

같은 평형의 압구정동 APT시세의 1/2에 

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세는 건물과 토

지를 합한 액수라 할 것이므로 건물만의 

시가가 같은 비율의 차이를 보인다고 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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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고, 고양시 APT와 압구정동 APT 

건물은 치별 지수에서는 압구정동 APT

가 우세한 반면, 경과연수별  잔존 가치율

에서는 고양시 APT가 우세하고, 나머지 

지수는 동일하며 가감산율 용 의 m²

당 시가표 액(1994년)은 고양시 APT가 

137,000원, 압구정동 APT가 121,000원으로 

큰 차이가 없음에도 고양시 APT에는 압구

정동 APT에 없는 지하주차장, 지하 피

소 등이 있어 그 면 이 건물면 에 합산

됨으로써, 체 시가표 액 산정에 있어서

는 보다 고율의 가산율이 용된 데다가 

재산세액 산정에서는 과 진세율이 용

됨으로써 재산세 등의 세액에서는 차이가 

나게된 것이므로 고양시 APT의 시가표

액이 압구정동 아 트 건물의 시가표 액

과 비교하여 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

할 수 없다 라고 시하고 있다.

 례에서 고양시 소재 APT가 거래시

가가 훨씬 높은  서울시(압구정동) 소재 

APT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요

인을 보면, 

첫째, 재산세는 건물만을 과세 상(토지

에는 종합토지세를 과세함)으로 하므로 토

지가 포함된 APT 거래시가와 같은 비율의 

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없고 

둘째, 경과년수가 은 고양시 APT가 

잔존 가치율이 높아 시가표 액을 높이는 

한 요인으로 작용하고

셋째, 고양시 APT는 압구정동 APT에 

없는 지하주차장, 지하 피소 등 공용면

이 건물면 에 합산되므로 시가표 액이 

높게 산정 될 수 있다는 것인바, 이는 건물

시가표 액의 특성을 시하여  례라고 

보여진다. 

건물은 건물이 치한 지역에 따라 건물

의 가액이 차이가 나므로 이를 반 하기 

하여 치지수를 용하지만 재산세는 

토지를 제외한 건물에 한 과세이므로 여

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

하겠다. 

와 같이 다종 다양한 건축물의 형평성

과 합리성․정확성  용의 편의성을 갖

춘 시가표 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단히 

어려운 문제이므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

일본․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도 보다 합

리 인 건축물 시가표 액 산정기법개발을 

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.

2. 施設物의 時價標準額

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는 다른 구조

물에 설치하는 시설물(종 의 구축물)의 시

가표 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(시장․군

수․구청장)이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참작

하여 정한 기 가격에 시설물의 용도, 구조 

 규모등을 감안하여 가액을 산출한 후, 

산출된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 연수별 

잔존가치율을 용하여 결정한 매년 1월1

일 재의 가액을 시가표 액으로 한다. 

다만, 시가표 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

세 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재

의 기 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 액으

로 하고, 이미 결정된 시가표 액이 기 가

격의 변동 는 기타 사유로 하게 불

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표 액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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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(법 제 187조②, 

법제111조②2).

와 같이 결정  변경 결정된 시가표

액은 이를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

있도록 하여야 한다. 

의 시설물의 유형별 시가표 액 결정

요령에 한 구체 인 내용은 행정자치부

「2001년도 기타물건시가표 액 조정기

」을 참조하기 바란다. 

가.  시설

시설에는 풀장․스 이트장․ 망

․옥외스텐드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(유

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오락시설로

서 옥내 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

것 포함)이 해당되며, 시가표 액은 시설물

별 내용연수(10년～40년), 잔존율(10%)  

감가율 등을 용하여 산정한다.

나. 장시설

장시설에는 수조․ 유조․싸이로․

장조 등의 옥외 장시설(다른 시설과 유기

인 련을 가지고 일시 으로 장기능

을 하는 시설을 포함)이 해당되며 시가표

액은 시설물별 내용연수(10년～40년), 잔

존율(10%)  감가율 등을 용하여 산정

한다.

장조 시가표 액 = 

    [기 과표 + (1m³당 증감시과표×증감부피)]×잔가율

다. 도크시설  안시설

도크는 건도크(dry dock), 부도크

(floating dock), 기타 도크로 구분하고, 조

선 는 상가선 , 신조선 로 구분되며, 시

가표 액은 시설물 구조별 내용연수(20

년～40년), 감가율(0.0225～0.045)  잔존

율(10%)  등을 용하여 산정한다.

시가표 액 = (선 면  × 1m²당 과표) × 잔가율

라. 도 시설(연결시설 포함)

도 시설에는 송유 (주철 , 강철 , 화

학제품 ) 가스 ․열수송 이 해당되며, 

시가표 액은 시설물별 내용연수(20년～40

년), 감가율(0.0225～0.045)  잔존율

(10%)등을 용하여 산정한다.

송유  시가표 액 = m당 기 과표 × 송유  길이 (m) 

                   × 잔가율

 시설물  열수송 은 2002년부터 과

세되므로 2001년 말까지 시가표 액 결정

방법이 정하여 질 것이다.

마. ․배수시설 

․배수시설에는 송수 (연결시설을 포

함) ․배수시설, 복개설비가 해당되며 시

가표 액은 시설물별 내용 연수(15～50년), 

감가율  잔존율(철근 콘크리트 수압철  

20%) 등을 용하여 산정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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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수  시가표 액 = m당 기 과표 ×송수  길이 (m) 

                   ×잔가율

바. 에 지 공 시설

에 지 공 시설에는 주유시설(주유기․

LPG 장조 등), 가스충 시설, 송 철탑이 

해당되며, 주유시설  가스충 시설 등의 

시가표 액은 시설물별 잔존율(10%)  감

가율(0.05～0.09) 등을 용하여 산정한다.

 시설물  송 철탑은 2002년도부터 

과세되므로 2001년 말까지 시가표 액 결

정방법이 정하여 질 것이다. 

사. 기타 시설

기타 시설에는 잔교, 기계식 는 철골조

립식 주차장․방송 계탑․무선통신기지국

시설물이 해당되는데 잔교․주차장 등의 

시가표 액은 시설구조별 내용연수(15～40

년), 감가율(0.0225～0.06)  잔존율(10년)

등을 용하여 산정한다.

의 방송 계탑과 무선통신기지국 시설

물은 2002년도부터 과세되므로 2001년 말

까지 시가표 액 결정방법이 정하여 질 것

이다. 

앞에서 설명한 시설물의 감가 방법은 모

두 정액법으로 한다.

3. 船舶의 時價標準額

선박의 시가표 액은 건축물의 경우와 

같이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이 도지사(서울특

별시장․ 역시장)의 승인을 얻어 매년 1

월1일 재의 가액으로 결정한다. 

선박의 시가표 액은 선종․용도  건

조가격을 참작하여 톤수간에 차등을 둔 단

계별 기 가액에 해당 톤수를 순차 으로 

용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에 선박의 

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과 냉시설 등의 

유무에 따른 가감산율을 용하며 산정한

다. 선박의 톤수는 총 톤수에 의하되 톤 미

만의 단수는 1톤으로 계산한다.

선박의 선령계산은 진수일부터 납세의무

성립 시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신

조후 1년 미만의 선박은 기 과표를 용

하고 선령이 1년 이상인 선박으로서 년 미

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가 6월 

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년으로 계산한다.

4. 航空機의 時價標準額

항공기의 시가표 액은 기종․형식․제

작회사․정원․최 이륙 량․제조연도별 

제조가격  거래가격(수입하는 경우는 수

입가격)을 참작하여 정한 기 가액에 항공

기의 경과연수(4～12년)별 잔존가치율을 

용하여 산정한다. 이때 경과년수 용은 

연식을 기 으로 한다.

Ⅴ. 稅率 (법 제188조)

재산세의 세율은 일반세율과 과세율로 

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, 일반 세율은 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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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세  표  세       율

1,200만원 이하 1,000분의 3

1,200만원 과

1,600만원 이하
3만6천원 + 1,200만원 과 액의 1,000분의 5

1,600만원 과

2,200만원 이하
5만6천원 + 1,600만원 과 액의 1,000분의 10

2,200만원 과

3,000만원 이하
11만6천원 + 2,200만원 과 액의 1,000의 30

3,000만원 과

4,000 만원 이하
35만 6천원 + 3,000만원 과 액의 1,000분의 50

4,000 만원 과 85만 6천원 + 4,000만원 과 액의 1,000분의 70

<주택에 한 재산세 세율>

(0.3～7%)과 상가 등 기타 건축물(0.3%)로 

구분할 수 있고, 과세율은 골 장용 건축

물․별장․고 오락장용 건축물에 한 

과(5%)로 구별할 수 있다. 

 재산세의 세율은 표 세율(탄력세율)

이므로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조례가 정하

는 바에 의하여  표 세율의 50% 범  

내에서 가감․조정할 수 있다( 도시 공장 

신․증설에 한 5배 과세율은 제외). 그

러나 2001년 11월말 재 재산세율을 지방

자치단체 조례로서  표 세율과 달리 정

한 지방자치단체는 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. 

아래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살펴보기로 한다. 

1. 建築物에 한 稅率

가. 주 택 (0.3%～7%)

주택에 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 진세

율인 바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 에 다음의 

세율을 용하여 계산한 액으로 한다.

그리고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

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

말한다. 다만,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

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

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, 

아 트 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1동

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

등 2가구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

록 건축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세

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

부분( 용면 을 말한다)을 1구의 주택으로 

본다. 그러므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은 여

기서의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에 한 세율

(0.3%)이 용된다.

그리고 「1구의 주택」이라 함은 소유상

의 기 이 아니고 유상의 독립성을 기

으로 단하되 합숙소․기숙사 등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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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는 방 1개를 1구의 주택으로 보며, 다가

구주택은 침실, 부엌, 출입문이 독립되어 

있어야 1구의 주택으로 본다(지방세법운용

세칙 188-1).

지방세법상 공동주택과 같이 용되는 

다가구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한 설

명  례(1995. 3. 17. 94  8549)는 목

차 Ⅱ의 課稅 象  주택 부분 설명을 참

조하기 바란다. 

나. 골 장, 별장, 고 오락장용 건축물

(5%)

골 장․별장․고 오락장 등 건축물은 

사치성 재산으로 보아 5%의 과 세율을 

용한다. 

골 장용 건축물 에서 구분등록의 

상이 되지 않는 건축물은 일반건축물에 해

당되어 0.3%의 세율이 용된다. 

그리고 재산세가 과되는 회원제골 장

에 골 장을 병설 운 하는 경우의 골

장용 건축물에 한 재산세 부과는 회원

제골 장과 골 장으로 사업승인된 각

각의 토지의 면 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

율과 일반세율을 용한다(지방세법운용세

칙 188-2).

다. 주거지역내 공장용 건축물(0.6%)

특별시․ 역시(군지역 제외), 시(읍․면

지역 제외) 지역 안에서 도시계획법 기타

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

역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

지역 안에 있는 공장을 상으로 하는데 

각 시․군조례에서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

상으로 하고 있어 결국 공장용 건축물이 

이상 지역의 주거지역․상업지역․녹

지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세율을 

일반세율(0.3%)의 2배 과세(0.6%)한다.

여기서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

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한 업종의 공장

으로서 연면  500m²이상인 것을 말하며, 

도시형 업종과 비도시형 업종을 불문한다.

라. 도시내 공장 신․증설(1.5%)

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

규정에 의한 과 억제권역(공업배치 공장

설립에 한법률의 용을 받는 산업단지 

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용을 받는 

공업지역을 제외한다)안에서 그 재산에 

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 의 과세기 일로

부터 5년간 일반세율(0.3%)의 5배를 과

세(1.5%)한다.

여기서의 공장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

3에서 규정한 공장 에서 도시형 업종을 

제외한 공장을 말한다.

마. 기타 건축물

주택․골 장․별장․고 오락장용 건축

물  공장용 건축물 이외의 사무용빌딩 

등 재산세 과세 상이 되는 모든 건축물은 

0.3%의 세율이 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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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船舶  航空機에 한 稅率

선박에 한 재산세의 세율은 시가표

액이 100만원을 과하는 비업무용 자가용 

선박에 해서는 5%의 과세율이 용되

고, 이외의 선박에 해서는 0.3%의 세율

이 용된다.

항공기에 한 재산세 세율도 0.3%이다.

Ⅵ. 非課稅 減免

재산세도 다른 조세와 같이 비과세 감면

제도를 두고 있는데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

에 의하여 과세요건 의 하나를 당 부터 

과세요건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

것을 말하는 바, 재산세의 비과세는 지방세

법 제183조(국가 등에 한 비과세)와 184

조(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)에서만 규정하

고 있으며, 감면은 과세의 상이지만 공익

목 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 당하다고 

인정되어 부 는 일부를 과세하지 않도

록 규정한 것이며, 부분 한시 (3년)이다. 

아래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.

1. 非課稅

가. 국가 등에 한 비과세 (법 제183조)

국가․지방자치단체․지방자치단체조합

․외국정부 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

한 재산에 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

니한다. 

즉 이들이 재산세 과세물건을 보유하더

라도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. 이는 

과세요건  납세의무자에서 이들을 제외

하고 있는 것이다.

그러나 한민국정부기 의 재산에 하

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재산에 하여는 

과세를 하여야 한다.

그리고 국가․지방자치단체․지방자치단

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는 공공용에 무

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하여는 재산세를 

부과하지 아니한다.

나.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(법 제184조)

재산세 과세 상 물건의 사용용도가 비

리사업 등 주로 공 인 목 으로 사용되

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즉  이들 부동산을 과세요건  과세물

건에서 제외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

니하게 한 것이다. 

그러나 이들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112조 

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․골 장․고

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

는 과세율(5%)로 과세하게 되며, 이들 

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

의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

이 “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”에는 사용

부분에 하여, 당해 부동산을 그 목 에 

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

아니하는 부분에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.

에서 “유료로 사용하는 경우”라 함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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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해 재산 등의 사용에 하여 사용자가 

비 리사업자에게 가를 지 하는 경우를 

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이 가의 의미를 

갖는다면 사용기간의 장단이나 가의 지

방법  가의 다과 등을 묻지 아니한

다( 법원 1997. 2. 28. 96 14845).

(1) 비 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  사

용하는 부동산․제사․종교․자선․

학술․기 ․기타 공익사업을 목 으

로 하는 비 리사업자(지방세법시행

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 리 사

업자를 말함)가 그 사업에 직  사용

하는 부동산에 하여는 재산세를 

부과하지 아니한다.

의 비 리사업자로서 비과세 상이 되

기 하여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

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라야 하고 

그 조항은 비과세 상인 사업자를 제한

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

그 조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

비록 공익을 목 으로 하는 비 리사업자

라 하더라도 이들 재산세 등의 비과세 상

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( 법원 1995. 5. 

23. 94  7515)고 할 것이다.

그리고 교회의 담임목사 는 부목사의 

사택이 교회의 목 사업에 직  사용되는 

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하여, 법원 

례( 법원 1983. 12. 27. 83 298. 법원 

1989.11.24. 89 2608)는 교회의 담임목사

는 교회의 목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

불가결한 추  존재라 할 것이므로 담임

목사의 유일한 주택으로 사용함은 교회의 

목 사업에 직 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

어 이건 주택은 비과세 상에 해당되는 것

으로 보나, 교회의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활

동에 필요불가결한 추  지 에 있다고

는 할 수 없어  그들의 주거용으로 사용한 

아 트는 교회의 목 사업에 직  사용하

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비과세 상에 

해당되지 않는다고 시하여 “비 리사업

자의 목 사업에 직  사용되는 재산의 범

”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확인시켜

주고 있다.

(2) 주민공동체 소유 건축물

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

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 공동

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

과하지 아니한다.

(3) 별정우체국이 사용하는 건축물

별정우체국이 공용 는 공공용으로 사

용하는 건축물에 하여는 재산세를 부과

하지 아니한다.  그러나 당해 부동산을 유

료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건축

물의 일부를 그 목 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

경우에는 그 일부 건축물에 하여는 재산

세를 과세하여야 될 것이다.

(4) 임시사용 건축물

임시흥행장, 공사 장사무소 등 임시로 

사용하기 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

세 과세기 일 재 1년 미만의 것은 재산

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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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비상재해구조용 선박 등

비상재해구조용․무료도선용․선교구성

용과 본선에 속하는 마용 등으로 사용하

는 선박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(6)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

재산세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내에 철거

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에 과세기

일 재 행정 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

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은 

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 

다만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경우

에는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하여는 

재산세를 과세한다.

컨 ,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

로 행정 청에서 사용 지 명령  건물을 

철거하여  것을 요청하 을지라도 철거

명령을 하지 아니하 고 재산  가치가 상

존하고 교환가치가 있다면 재산세 비과세

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( 법원 2001. 4. 

24. 99두110)고 할 것이다. 

2. 減 免

재산세 감면이란 재산세 과세 상물건을 

보유하고 있어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

으나 공익목 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

당하다고 인정되어 부 는 일부를 과

세하지 않도록 지방세법, 조세특례제한법 

 시․군․구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

는 것을 말한다.

따라서 재산세 감면 상 해당여부를 알

려면, 지방세법 제5장의 감면규정과 조세특

례제한법 제121조  제121조의 2(창업

소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 감면) 

 해당 지방자치단체(시․군․구)의 감면

조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한다.

Ⅶ. 賦課徵收

1. 課稅基準日  納期 (법 제189조) 

재 재산세의 과세기 일은 매년 5월1

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16일부터 6월30

일까지이다.

그러므로 매년 5월1일 재 재산세 과세

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

가 과세 상인 재산의 소유기간에 계없

이 1년분의 재산세 액을 납부할 의무를 

부담한다.

 재산세 과세기 일  납기는 재산세

와 자동차세의 납기가 매년 6.16～6.30로 

겹쳐있어 가계에 부담을 주고, 종합토지세 

과세기 일(6.1)과 재산세 과세기 일(5.1)

이 상이하여 주택 등의 매매시 토지와 건

축물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납세의무

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등 불합리한 이 

있어 이를 개선하기 해 2001년도 지방세

법 개정안(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이

며, 2001년 11월 재 국회제출 임)에서 

① 재산세 과세기 일은 매년 5월1일에

서 매년 6월1일로 하여 종합토지세 

과세기 일과 같이하고,

② 재산세납기는 매년 6. 16～6. 30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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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달 늦은 7.16～7.31로 변경하 다.

2. 徵收方法 등 (법 제190조)

재산세의 징수는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

므로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징수하고자 하

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건축물․선박 

는 항공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당해 과

세표 , 세액과 그 합계세액을 기재하여 늦어

도 납기개시 5일 까지 발부하여야 한다. 

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

가 통지되면 그에 따라 납부하면 되므로 

신고납부는 필요치 아니하지만, 재산세 과

세 상건축물 등의 신축, 멸실,  용도변경, 

소유자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 을 경우

에는 그 사유 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

내에 건축물소재지 시장․군수․구청장에

게 신고하여 재산세 과세 장 정비  정한 

과세가 될 수 있도록 력하여야 한다.


